[양식 제22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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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  성   방   법
*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.

① 란에서 입적자의 본(本)은 한자로 기재합니다.

③ 란은 민법 제784조(남편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), 제785조(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)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나 가족이 그 직계혈족을 입적시키고자 할 때 기재합니다.

④ 란의 기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.

가.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이 분가에 입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가호주의 직계혈족이 아니라는 취지
나.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
⑤ 란은 민법 제784조(남편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)의 규정에 의한 입적시 기재합니다.

⑥ 란에서 자격은 모, 사건본인, 입적가의 호주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.

※ 민법 제784조 [부(夫)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]

① 처가 부(夫)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(夫)의 동의를 얻어 그가 입적      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민법 제785조(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)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.

